
예 산 총 칙

2021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65,155,000 16,954,650

일반회계 499,681,000 14,990,430

특별회계 65,474,000 1,964,220

공기업특별회계 48,464,000 1,453,920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37,405,000 1,122,150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11,059,000 331,770

기타특별회계 17,010,000 510,300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5,689,000 170,670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090,000 32,700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 564,000 16,920

새마을소득금고사업특별회계 662,000 19,860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437,000 13,110

치수사업특별회계 1,600,000 48,000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6,928,000 207,840

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 40,000 1,20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2,120,883천원으로 하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300,0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지방재정법」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